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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방역-살처분보상금(시비)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전재명
2133-7645

진경선
2133-7651

신기상
2133-7652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시 전역

총사업비 총
1,000천원

[국비] [시비]
1,000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및 오염물건의 살처분 등 실시한
농가 또는 소유주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자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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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10,200)
10,200

(x-)
1,000

(x-)
1,000

(x-) (x-)

자치단체경상보
조금

(x10,200)
10,200

(x-)
1,000

(x-)
1,000

(x-) 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방역 체계 구축

□ 사업근거
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(보상금 등)및 동법 시행령 제11조(보상금 등)

□ 사업내용
○ 위 치 : 서울시 전역
○ 규 모 : 우제류 사육농가 8가구 199두, 가금류 사육시설

65개소 1,833수
○ 사업기간 : ʼ17.1.1~12.31
○ 사업내용 :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 관련하여 가축의 살처분 또는

오염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
○ 총사업비 : 1,000천원

□ 추진경위
○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지도방역

□ 사업추진절차
○살처분 보상금사업
▹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등 실시(자치구) → 살처분 보상금 보상위원회

설치 및 보상금 산정(자치구) → 살처분 등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가축전염병예방법 살처분
-젖소4마리*2,500,000원*0.1

= 1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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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1,000

가축방역 살처분 보상 2017.01~2017.12 1,000 자치구 예산 재배정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-)
0

(x-)
0

(x-)
0

(x3,000)
3,000

(x2,320)
2,320

(x-)
0

(x680)
680

2014
(x-)
0

(x-)
0

(x-)
0

(x7,200)
7,200

(x7,152)
7,152

(x-)
0

(x48)
48

2015
(x-)
0

(x-)
0

(x-)
0

(x10,200)
10,200

(x10,121)
10,121

(x-)
0

(x79)
79


